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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특허지표 기반 핵심특허 선별에 관한 실증 연구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융합기술학과

기술전략전공

권 정 도

21세기는 지식기반경제의 시대로 지식의 창출,축적 및 활용이 중요시되

고 있다.이에 특허정보를 활용한 기업의 경영성과나 기업가치 등에 대한

연구나 특허정보로부터 도출 가능한 특허지표에 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

지고 있다.그러나 전문가의 정성적인 검토를 통해 도출된 핵심특허와 특

허지표 분석을 통한 핵심특허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행해진 바가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미 있는 특허지표를 선정하고,이에 따른 특허지

표를 통한 scoring을 전문가가 바라본 scoring과 상호 비교하였다.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특허지표가 적절한지,선정된 특허지표를 통한

핵심특허 선별 방법이 유의한지를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4국 패밀리,패밀리 국가수,우선권 개수,대리인 유

무,특허상태,발명자 수를 특허지표로 선별하였다.그 결과,각각의 특허

지표 및 지표들의 합은 전문가 scoring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었

으나,시장적 측면의 2개 지표와 전문가 scoring의 관계에서는 유의한 결

과가 나오지 않았다.또한,경제적 측면의 2개 지표와 전문가 scoring의

관계에서는 대리인 유무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6개 특허지표 모

두와 전문가 scoring간에는 대리인 유무 및 발명자 수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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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통해 특허지표와 전문가 scoring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으며,핵심특허 선별시 특허지표를 활용함으로써 작업의 용이성

및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요어】특허정보,특허지표,특허분석,핵심특허,patent,patentindex,key

pa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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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대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급속한 변화를 거듭하고 있고,1990년대

이후 세계 각국은 지식기반경제를 중요한 화두로 삼아 지식의 창출,축적

및 활용에 힘을 쏟고 있다.기업의 지식재산 관리는 경영자원의 하나로서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고,기업의 생존이나 경쟁력 확보에도 영향을 미치

며,특허데이터는 기업 전략 수립의 중요한 정보이다.1)

이와 같이 지식재산이 점차 중요시되고 경영 및 전략 수립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면서 지식재산 정보의 핵심인 특허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들

이 시도되고 있다.특히,R&D현황이나 동향,기술 분석,가치평가의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특허정보를 활용하여 분석을 하는데,특히 핵심기술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핵심특허를 선별해서 심도 있는 분석을 행하게 된다.

이러한 핵심특허의 선별은 일반적으로 특허분석 전문가 또는 해당 기술분

야 전문가의 건별 검토를 통해 점수화 또는 등급화를 행하고 이로부터 핵

심특허를 선별한다.이와 같은 정성적인 방법에 의한 핵심특허의 선별은

해당 분야의 기술을 잘 아는 전문가의 작업이 요구되고,데이터가 많을 경

우 소요시간도 많이 필요하게 되어 경제적,시간적 비용이 들게 된다.

이에 가치평가나 특허분석시 질적‧양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정량적인 분

석시 주로 활용되는 특허지표를 핵심특허 선별시에도 활용하게 되면,수고

를 덜 뿐만 아니라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따라

서,다양한 특허지표 가운데 핵심특허 선별을 위해 활용가능한 특허지표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으며,이를 통한 핵심특허 선별이 타당성을 가질

수 있도록 실제 전문가 검토를 거친 데이터와의 실증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핵심특허 선별을 위해 활용가능한 특허지표를 선별하고,전문

1)길상철 외 1인,「특허경영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내 금속기업 중

심으로」,『기술혁신학회지 제11권 2호』,한국기술혁신학회,2008,p.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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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 의한 scoring과 특허지표를 통한 scoring을 비교하여 특허지표를 통

한 핵심특허 선별의 유의성을 연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이에 기존 특허

분석데이터를 활용하여 전문가 scoring값과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특허지

표를 통한 scoring값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제시하는 특허지

표가 전문가 scoring값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지,각 지표들 중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지표는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제 2절 연구의 체계

<그림 1-1>연구의 체계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지식재산권과 특허정보,

특허지표 및 이를 활용한 분석에 관한 문헌 및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여 이

론적 배경을 구축하였고 실증연구를 병행하였다.

본 연구의 체계는 상기 <그림 1-1>과 같이 구성된다.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목적,연구체계에 대해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제1장의 연구목적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지

식재산권 및 특허정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특허지표와 이를 활용한

분석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본 연구의 틀이 되는 연구모형 및 가설을 설정하고,변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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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설명하였다.

제4장에서는 분석을 위한 자료 구축 및 연구방법을 설명하고,분석결과

를 통해 가설검증 및 해석을 하였다.

끝으로,제5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이로부터 시사점을 제시하였

으며,또한 본 연구의 한계점 및 이에 대한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 기재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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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이론적 배경

제 1절 지식재산권과 특허정보에 대한 이해

1.지식재산권의 정의 및 종류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2)에 따르면,지식재산권이란 "문학‧예술 및

과학적 저작물,음반 및 방송,인간 노력에 의한 모든 분야에서의 발명,과

학적 발견,의장,상표,서비스표,상호 및 기타의 명칭,부정경쟁으로부터

의 보호 등에 관련된 권리와 그밖에 산업,과학,문학 또는 예술 분야의

지적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이나 발명 등의 지적 창조물을 독립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인 지식재산권은 전통적인 지식재산권과 신지식재산권으로 나뉘

고,전통적인 지식재산권은 다시 산업분야의 창작물과 관련된 산업재산권

과 문화‧예술 분야의 창작물과 관련된 저작권으로 나뉜다.3)여기서,신지

식재산권에는 반도체칩회로배치설계,컴퓨터프로그램 및 소프트웨어,비즈

니스 모델 등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산업재산권은 산업계에 가장 영향력이 큰 지식재산권으로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로 이루어지며,냉장고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

면,냉장고의 핵심기술에 속하는 냉기 공급 및 온도제어기술이 특허에 해

당하고,냉장고 야채실이나 도어 등 주변장치의 개량기술이 실용신안에 해

당한다.그리고,냉장고의 외관 형상이나 외관 무늬 등 제품의 형상에 대

한 것이 디자인이며,냉장고에 붙어있는 로고나 마크 등이 상표에 해당한

다.

지식재산권의 분류와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는 e-특허나라에 게재된 정

2)WIPO(WorldIntellectualPropertyOrganization):지적 소유권의 국제적 보호의 촉진

과 국제협력을 목적으로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설립조약(1967년 성립,1970년 발효)에 근

거해 설립,1974년 유엔 전문기구가 됨

3)최승욱,「특허정보서비스품질,고객만족,행동의도에 관한 연구-기업의 연구개발자를

중심으로」,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석사논문,2011.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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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인용하여 다음의 [표 2-1]에 나타내었다.

[표 2-1]지식재산권의 분류4)

산업재산권

특허권 발명(물질,장치,방법,용도)

실용신안권 고안(물품)

디자인권 공업디자인(물품)

상표권 상표,서비스표,단체표장,업무표장

저작권

저작재산권 복제권

저작인격권 대표권,성명표기권

저작인접권 연구방송 레코드 제작,영화 등

신지식재산권

첨단산업재산권 반도체칩회로배치설계,생명공학발명

산업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 및 소프트웨어

정보재산권 기업비밀,데이터베이스,뉴미디어 등

기타
신품종,프렌차이징,캐릭터,컬러상표,입

체ㆍ소리ㆍ냄새상표,비지니스모델 등

이러한 지식재산권의 여러 종류 중 산업재산권,저작권 및 신지식재산권

에 대해 이후 설명하고자 한다.

1)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이란 좁은 의미에서는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법,상표법

에서 정한 절차나 요건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

권을 말하며,넓은 의미에서는 노하우(know-how)권,미등록주지상표권 등

산업상 보호 가치가 있는 권리를 모두 포함하여 말한다.산업영역에의 기

여에 대한 보호를 본질로 하며,문화영역에 대한 보호를 본질로 하는 저작

권과 더불어 무체재산권을 이룬다.

산업재산권은 창작자에게 일정 기간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대

4)e특허나라 :www.patentma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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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일반인에게 그 내용을 공개하고,일정 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의 진보와 산업발전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1)특허권

특허권은 "발명"에 대해 부여하는 것으로,특허법에 의하면,발명이란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5)으로 정의되어

있다.즉,아직까지 없었던 물건 또는 방법을 최초로 발명하였을 경우 그

발명자에게 주어지는 권리로서,산업상 이용 가능성,신규성,진보성을 갖

추어야 특허를 받을 수가 있으며,권리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까지

로 하고 있다.반면,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

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예:지폐위조기,도박에 필요한 기구,아

편 흡입기구 등)은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속한다.

한편,발명은 물질(product)에 대한 발명과 제법(process)에 관한 발명으

로 구분되는데,새로운 합금에 대한 발명이 물질발명이며,새로운 합금을

만드는 새로운 방법이나 과정에 관한 발명은 제법발명이다.

일반적으로 특허 등록을 받게 되면,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직접 사업화

를 하거나 제3자에게 기술이전을 함으로써 금전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고,

특허등록 사실에 기초하여 벤처기업 인증이나 국가과제 지원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등의 이점이 있다.또한,잘 활용하면 기업이미지 제고나 마

케팅,홍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6)

(2)실용신안권

실용신안권은 "고안"에 대해 부여하는 것으로,실용신안법에 의하면,고

안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것"7)으로 정의되어 있다.실용신안은 산업상 이용 가능

5)특허법 제2조 1호

6)최승욱,앞의논문,2011.p.7

7)실용신안법 제2조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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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서 특허청에 등록함으로

써 권리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권리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까

지이다.

본래 실용신안제도는 특허제도를 보완할 목적으로 성립되었으나,특허제

도 운용 과정에서 소위 개량발명 또는 소발명이 경시되어 독점권이 부여

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이에 산업정책상 중소기업이나 개인발명

가의 소발명을 보호 장려하기 위해 몇몇 국가들에서 특허제도를 보완하려

는 취지하에 마련되었다.8)

이러한 실용신안은 특허에 비해 진보성이 덜 요구되고,권리보호기간이

특허에 비해 짧으며,1999.7.1부터 방식심사와 기초적 요건심사만을 거쳐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를 해주는 선등록제도로 운영이 되었다.그러나,심

사처리기간 단축의 장점이 점차 감소되고,무심사로 등록된 권리의 오‧남

용으로 인한 폐해가 증가하면서 2006.10.1이후 심사 후 등록제도로 전환

되었다.

(3)디자인권

디자인권은 디자인에 대해 부여하는 것으로,디자인보호법에 의하면,디

자인은 "물품(글자체 포함)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9)으로 정의하고 있다.권리로 등

록을 받은 사람은 해당 디자인으로 제품을 제작,사용,판매할 권리를 가

지며,디자인권의 권리보호기간은 설정 등록일로부터 15년까지이다.

디자인은 유행성이 강하고 모방이 용이한 물품에 대하여 권리자를 실질

적으로 보호하기 위해,형식적이고 기초적인 사항만을 심사하여 디자인 등

록을 허여함으로써 심사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신속하게 권리화할 수 있도

록 하는 "디자인무심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또한,디자인만의 특이한

제도로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공고하지 않고 비밀 상태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비밀디자인제도",물품을 구성하는 부분에 대한 디자인을 허

8)e특허나라 :www.patentmap.or.kr

9)디자인보호법 제2조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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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부분디자인제도",디자인의 시간변화에 따른 형태나 동작이 변화

되는 경우 이를 인정해주는 "동적디자인제도"등이 있다.

(4)상표권

상표법에 의하면,상표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

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

합한 것 또는 이들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10)으로 정의되어 있다.상표

의 존속기간은 10년이며 재갱신 가능하고,상표권에서 특이한 점은 지정상

품에 대해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것으로 상표의 권리범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상표권의 사용권 제도에는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이 있다.전

용사용권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내에서 지정상품에 관한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게 되며,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어 그 전용사용권을

타인에게 이전 및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통상사용권은 통상사용권

자의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내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게 되며 통상사용권자는 지정상품에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

만을 가지므로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저작권

저작권법에 의하면,저작권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

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11),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며,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12)

이러한 저작권은 인간의 지적능력을 발휘하여 달성한 미술,음악 등의

예술분야와 시,소설 등과 같은 문학분야의 창작물에 대하여 자신의 창작

10)상표법 제2조 1호

11)저작권법 제1조

12)저작권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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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복제,공연,전시,방송 또는 전송하는 등 법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방식으로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

을 허락할 수 있는 권리로서,창작자의 사후 50년까지 그 창작물에 대한

독점권이 인정되고 있다.

저작권은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누어지는데,저작인격권

은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며,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저작인격권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

할 권리인 "공표권",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인 "성명표시권",그의 저작물

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인 "동일성유지권"이 있

다.13)

저작재산권에는 저작물을 인쇄‧촬영‧복사‧녹음‧녹화 등의 방법으로 유

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할 권리인 "복제권",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이나 상영‧연주‧가창‧구연‧낭독‧재생 등의 방법으

로 일반공중에 공개할 수 있는 권리인 "공연권",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권리(방송권,전송

권,디지털음성송신권)인 "공중송신권",미술‧사진 및 건축 저작물의 원본

이나 그 복제물을 일반공중이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할 권리인 "전시권",

저작물의 원본 혹은 그 복제물을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고 일반공중에게

양도 혹은 대여할 권리인 "배포권"과 "대여권",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

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독창적인 저작물로 제작하고 이를 이

용할 권리인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있다.14)

한편,저작인접권이란 저작물의 복제·전파기술의 발달로 전통적인 저작

권의 보호 외에 저작물의 실연,녹음 및 방송을 통하여 저작물의 배포,전

파에 기여한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기 위해 인정된 권리 개념으로,저

작인접권자로 보호를 받는 자는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이다.

13)저작권법 제 11,12,13조 참조

14)저작권법 제 16,17,18,19,20,21,22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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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지식재산권

신지식재산권은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종

래의 지식재산법규의 보호범주에 포함되지 않지만 경제적 가치를 지닌 지

적 창작물"15)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다.

신지식재산권은 크게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생명공학과 같은 "첨단산

업재산권",컴퓨터프로그램,인공지능,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산업저작권"

및 영업비밀,멀티미디어와 같은 "정보재산권"으로 분류되며,이외에도 만

화영화 등의 주인공을 각종 상품에 이용하여 판매할 수 있는 캐릭터,독특

한 색채와 형태를 가진 콜라병,트럭의 외관과 같은 독특한 물품의 이미지

인 TradeDress,프랜차이징 등도 신지식재산권의 일종으로 포함된다.

과거 소프트웨어,생명공학발명,반도체회로설계 등은 특허 대상이 아니

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으나 최근에는 미국,일본 등 특허 선진국의 움

직임에 맞춰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신지식재산권을 특허로 인정해가는 추

세이다.98년 8월부터 소프트웨어를 디스켓,시디 등에 담으면 '매체특허'

로 인정하고 있고,93년부터 인정된 반도체회로배치설계권도 등록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으며 97년부터는 동물발명도 특허를 내주고 있는 실정이

다.16)

2.특허정보에 대한 이해

특허정보란 특허제도의 절차상 출원에서부터 발생하는 문서상‧행정상의

모든 정보를 포괄하며,특허 문서상의 정보에는 출원번호,출원일,공개번

호,공개일,공고번호,공고일,등록번호,등록일,우선권 주장번호,우선권

주장일,발명의 명칭,요약,청구범위,출원인,발명자,IPC등의 정보가 포

함된다.이러한 특허정보를 통해 기술에 대한 권리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고,기 출원 기술에 대한 중복투자나 기술도용에 따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15)시사경제용어사전,기획재정부

16)네이버 지식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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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기술정보이면서 동시에 권리정보로서 각국 특허청에서 발행하는

공개특허공보,특허공보 등이 1차 자료가 되고,이를 가공한 초록 등이 2

차 자료가 되며,특허정보의 조사 등 활용을 원활히 해주는 색인지 등이 3

차 자료가 된다.

[표 2-2]특허정보 자료의 종류17)

1차 자료 2차 자료 3차 자료

출원번호,출원일

공개번호,공개일

공고번호,공고일

등록번호,등록일

우선권 주장사항

발명자

출원인

대리인

심사관

국제특허분류

미국특허분류
서지적 사항

초록지

번호별

분류별

출원인별

색인류
발명의 명칭

발명의 상세한 설명 초록

특허청구의 범위 발췌

도면 대표도면

인용문헌

이러한 특허정보의 특징은 첫째,발명시기,기술분류,출원인,발명인,선

행기술 등 풍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고 대부분 DB화 되어 온라인서비스

로 제공되므로 접근이 용이하다.

둘째,법적 문서로부터 발췌된 것이므로 기록 오차가 거의 없어 신뢰성

이 높다.

셋째,과학기술뿐 아니라,특히 산업활동에 영향을 주는 주요발명과 기

술혁신을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기술정보로서 소유와 경쟁상황을 잘 나타

내 준다.

17)e특허나라 :www.patentma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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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특허 획득을 위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주로 기대되는

가치가 있다고 인식되는 주요 핵심기술로 구성되어 있어 활용가치가 높다.

다섯째,신기술 분야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기술분야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핵심기술이 여러 분야로 확산되어 가는 양태를 분석할 수 있으며,

국가 및 특정조직의 전반적인 기술 활동의 윤곽을 파악할 수 있다.

여섯째,연구개발,무역,생산통계보다 훨씬 상세한 기술분류 체계를 사

용하고 있어 기술별 특성을 감안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일곱째,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특허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세계적인 차

원에서 기술개발 활동을 볼 수 있고,국제간 비교분석도 가능하다.18)

여덟째,공개된 특허정보 중 권리화 되는 것은 일부이며,등록 후에도

무효화가 가능하다.

끝으로,동일발명이라도 국가별로 등록여부나 권리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모호성이 존재한다.

특허정보는 일반적인 학술정보에 비해 실제 적용을 강조하는 정보이기에

특허정보의 입수는 해당 기관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발

명자나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선행 특허와의 차별성을 유지하고 개선된 결

과를 도출하기 위해 선행연구와 특허에 대해 총체적인 분석을 수행한다.

즉,특허는 과학기술의 연구 결과이면서 동시에 상업적 활용을 위한 지식

정보이다.또한,특허는 신기술에 관한 기술정보이며 연구결과의 최신성을

갖고 있어 고도의 학술적 정보이기도 하다.이러한 특허정보를 유용하게

활용할 경우 기술개발의 효용성을 높이고 기업경영에 기여하게 된다.결국,

특허정보는 기술정보,권리정보,경영정보,전략정보의 기능을 갖고 있다.19)

18)장보영,『산업기술경쟁력 측정을 위한 평가모델 개발 및 방법 연구』,한국산업기술재

단,2007,pp.85-87

19)남영준 외 1인,「인용정보를 이용한 신 특허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정보관리학회

지 제23권 1호』,한국정보관리학회,2006,pp.22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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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특허지표 및 특허분석에 관한 선행연구

특허지표는 핵심기술 도출을 위한 특허데이터 자체의 분석은 물론 특허

정보를 활용한 경영성과나 기업성과 분석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데,

본 절에서는 앞 절에서 살펴본 지식재산권 및 특허정보에 대한 이해를 바

탕으로 특허정보로부터 도출 가능한 특허지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

펴보고,이를 활용한 분석에 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하였다.

1.특허지표에 관한 선행연구

박정규 등(2005)은 일본의 IPB(IntellectualPropertyBank)에서 발행한

연구보고서 및 미국의 CHI사에서 사용하는 특허지표 등을 바탕으로 특허

분석지표를 다음의 [표 2-3]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2-3]특허지표 정리20)

구분 지표 내용

PatentActivity

특허건수

증가율

점유율

기술영역 분배 파악

중요기술,진보 파악

상호 기술점유 비교

ActivityIndex AI 특허활동도,집중도 파악

CitationIndex

CPP 특허의 질적 우수성 파악

CII 기술적 영향력 파악

NPR 기초과학 근거 정도 파악

TCT 기술혁신 속도 파악

IKF IKF 기술확산 파악

*IKF:InternationalKnowledgeFlow

*CII:CitationImpactIndex

*TCT:TechnologyCycleTime

*CPP:CitationperPatent

*NPR:Non-PatentReference

20)박정규 외 1인,「특허지표 분석을 통한 특허실사 방법론 고찰」,『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510호』,한국기술혁신학회,2005,p.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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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연구자는 아래의 [표 2-4]와 같이 상기 특허지표 중 CPP(인용도 지

수)와 TCT(기술순환주기)를 활용하여,평균 CPP이상이면서 평균 TCT

이하인 영역은 전략특허,평균 TCT 이상이면서 평균 CPP이하인 영역은

포기특허,그 외의 영역은 특허 보유 영역으로 하는 특허실사 방법론을 제

시하여 사용가능성을 검증하였다.

[표 2-4]선행연구의 특허지표(1)21)

특허지표 설명

CPP

(CitationperPatent)

ForwardCitation22)을 사용하는 지표로,대상 건이 출원된 시점보

다 늦게 출원된 특허가 대상 특허를 어느 정도 인용하였는가를 파

악하여 특허의 질과 기술적 영향 및 중요성을 살펴볼 수 있으며,

특정 특허를 기준으로 CPP값이 높다는 것은 다른 기술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함

TCT

(TechnologyCycle

Time)

기술의 변화 및 진보속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하나의 특허에서 새

로운 특허의 출현 시기를 알 수 있는데,이는 기술변화 속도에 관

한 지수를 제공하는 것이며,인용하고 있는 특허 reference연도의

중간값을 사용함

서진이 등(2006)의 특허 인용정보를 이용한 성과평가에 대한 선행연구에

서는 앞서 설명한 CPP를 포함하여 4가지 특허지표를 활용하여 연구를 수

행하였다.동 연구에서 활용한 특허지표는 다음 [표 2-5]와 같으며,성과평

가 시 기초연구를 위주로 하는 기관의 경우 문헌위주의 객관적인 정보분

석이 요구되나 활용위주의 연구사업의 경우는 특허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평가를 하는 방향이 타당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21)박정규 외 1인,앞의 논문,p.641

22)본 특허를 다른 특허가 인용한 것(즉,인용된 것),참고로 BackwardCitation은 본 특

허가 인용한 선행특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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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지표 계산식 및 설명

인용도지수

(CPP:Citationper

Patent)

전체등록특허건수
인용한특허의수

ForwardCitation을 사용하는 지표로,대상 건이 출원된 시점보다 늦

게 출원된 특허가 대상 특허를 어느 정도 인용하였는가를 파악하여

특허의 질과 기술적 영향력을 알 수 있음

이 값이 높을수록 주요특허일 가능성이 높음

기술영향력지수

(CII:CurrentImpact

Index)


연도별등록건수의합

사의특정년도인용도×사의특정년도등록건수

해당 특허가 최근 5년간 타 특허로부터 인용된 정보를 나타내는 지표로

이 값이 클수록 향후 발생하는 특허에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준다고 할

수 있고 해당 세부 기술분야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기술자립도

(TI:Technology

Independence)

전체인용횟수
자기인용횟수

특정 연구주체가 출원한 특허를 그 연구주체가 어느 정도 인용하였는지

를 살펴보는 지표

영향력지수

(PII:PatentImpact

Index)

한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 과거의 기술적 활동을 반영하는 지표로서,특정

출원인이 소유한 기술적 질적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

 전체피인용횟수
특정기술분야의특정출원인의피인용비

[표 2-5]선행연구의 특허지표(2)23)

한편,남영준 등(2006)의 인용정보를 이용한 신 특허지수개발에 관한 선

행연구에서는 인용정보를 활용하는 것과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누어 정

리를 해 놓았다.다음 [표 2-6]은 양적 데이터에 근거하는 비인용 특허지

표를 나타내고 있으며,[표 2-7]은 양적인 정보와 특허지도와의 관계성,사

용빈도 등과 같이 인용빈도와 패턴에 근거한 인용 특허지표를 나타내고

있는데,앞서 기술한 선행연구들과 중복되는 지표가 많다.

23)서진이 외 4인,「특허 인용 정보를 이용한 성과평가에 대한 실증적 연구」,『한국기

술혁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611호』,한국기술혁신학회,2006,p.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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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지표 설명

인용도지수(CPP)
특정 특허권자의 특허들이 이후 등록되는 특허들에 의해 인용되는 회수

의 평균값.인용된 회수[ForwardCitation]/전체등록건수

기술력지수(TS)
기술력 지수가 클수록 해당 국가(또는 연구주체)의 기술력이 높음을 의미

TS=기술영향력지수[CII]×특허건수

기술혁신주기

(TCT)

기술의 변화 및 진보속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특정 연구주체의 기술진보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음.

짧을수록 유사한 계통의 기술개발 속도가 빠르며 인용특허의 평균적인 기간

이 아닌 중간순위 기간값을 이용해 산출

[표 2-6]선행연구의 특허지표(3)24)

특허지표 설명

출원 1건당

청구항수

각 연차의 특허출원과 관계되는 공개 특허공보 1건당의 평균 청구항

수

발명자 1인당

출원건수

각 연차의 특허출원건수를 공개 특허 공보에 기재된 발명자수로 나눔으

로써 구함

기술의존도(RD)
내국인과 외국인의 특허출원건수 비를 이용하여 기술 분야별로 내국인의

기술보호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지표

특허활동지수(AI)
특정 연구주체가 전체 특허건수를 대상으로 특정 기술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

시장확보지수(PFS)
특정기술분야에서전체특허의평균국가수
특정기술분야에서한국가의평균국가수

과학적 연계성(SL)특정 연구주체의 기술이 과학과 연계되어 개발되고 있는 정도

특허 다각화

지수(PDI)
[1-Σ(IPC서브클래스별 출원건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2]×100

특허 경쟁력

지수(PCPI)

Σ[각 IPC서브클래스의 HHI지수 ×각 IPC서브클래스에서의 각사의 출

원건수점유율]×(1+초과 성장률)

[표 2-7]선행연구의 특허지표(4)25)

24)남영준 외 1인,「인용정보를 이용한 신 특허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정보관리학회

지 제23권 1호』,한국정보관리학회,2006,p.231

25)남영준 외 1인,위의 논문,p.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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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인용비(CR)
ForwardCitation을 이용하여 본 특허가 차후에 발생하는 특허에 얼마나 응용

되고 있는지에 대한 특허의 유용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영향력지수(PII)
한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 과거의 기술적 활동을 반영하는 지표로서,특정출

원인이 소유한 기술의 질적수준을 측정하는 지수임

국제유입흐름

(IKF)

기술 확산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Backward로 인용된 특허 중 발명자 국

적을 통하여 어떠한 국가의 기술에 의해 기술혁신이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

는 것으로 매우 제한적인 통계 지표임

한편,신한섭(2007)의 특허지표의 설계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기존에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특허지표를 분석하여 특정주체(기업이나 연구단체)에

서 활용가능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기술혁신 및 과학기술 활성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통합형 특허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표 2-8]통합형 특허지표26)

통합형

특허지표

거시적 지표
특허 종합지표

국가간 비교를 위한 지표

분석적 지표

정량적 지표

특허당 우선권주장 횟수

특허당 권리변동지수

발명자의 발명활동지수

발명자 과학기술 활동지수

기술권리화 지수

정성적 지표

연구개발의 생산성

특정 연구주체의 기술영향도

시장 확보정도

비특허문헌 인용관계 분석

기술분야별 특허 출원 분석

한국특허 인용관계 분석

26)신한섭,「특허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통합형 특허지표 설계」,『경영과학 제24권

2호』,한국경영과학회,2007,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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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에서 살펴본 특허지표 중 인용정보를 활용한 인용도지수(CPP),

기술영향력지수(CII),영향력지수(PII),기술력지수(TS),기술자립도(TI)등

은 기술의 질적 수준 파악이나 핵심특허 도출 등에 유용하고 실제로 자주

활용되고 있지만,인용정보가 제공되는 미국특허에 대해서만 활용이 가능

한 지표이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특허 뿐만 아니라 전세계 주요국 특

허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시 적용가능한 특허지표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였

다.

2.특허지표를 활용한 분석방법에 관한 선행연구

1)특허와 성과에 관한 연구

특허지표를 활용하여 특허가 기업성과,경영성과 또는 재무성과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선행연구가 다수 있었으며,이러한 선행연구를 검

토하여 [표 2-9]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2-9]특허와 성과에 관한 선행연구 정리27)

연구자 분석대상 분석기간 독립변수 종속변수

김선우 등(2003) 화학기업 1991∼2000 특허 기업성과

연태훈(2004) 거래소 상장기업 1997∼2001 특허 기업가치

김성호 등(2005) 정보통신 분야 1994∼2003 특허 경영성과

박선영 등(2006) 제조업 1990∼2000 기술혁신(특허) 기업성과

이기환 등(2006) 벤처기업,일반기업 1996∼2002 특허 경영성과

길상철 등(2008) 금속기업 2000∼2005 특허 경영성과

홍석재(2008) IT중소기업 - 기술혁신(특허) 기업성과

임지연 등(2011)
상장기업

(NYSE,NASDAQ)
2004∼2009 특허 기업성과

27)김의주,「특허권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특허관리활동의 조절효과」,경북

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2010.p.18발췌 및 선행연구 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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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김선우 등(2003)은 화학기업을 대상으로 특허지표를 군집화하였을

때 각각의 클러스터에서 기업성과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았는데 특

허군집에 따라 기업성과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28)연태훈(2004)은 특허

정보와 기업가치와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에서 거래소 상장기업을 대상으

로 한 분석 결과,기업 자신의 특허등록건수와 동일 산업에 속한 경쟁기업

들의 특허등록건수 모두가 누적적으로 기업의 시장가치에 유의하고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9)그리고,김성호 등(2005)의 정보

통신 분야를 대상으로 한 특허경영성과의 측정 결과에서는 기업의 특허활

동량 및 발명기술의 질적수준과 특허경영성과간의 관계에서 청구항수와

매출액 모두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30)

박선영 등(2006)의 제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혁신과 기업성과에 관한

연구에서,기업성과는 특허강도 및 연구개발 강도와 정의 관계를 가졌으

며,기업의 기술혁신특성에 따라 분류한 8개 범주별 기업성과에서 차이가

나타났다.31)한편,이기환 등(2006)의 벤처기업과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일반기업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벤처

기업보다 더 많은 특허를 출원하고 있음을 발견하였고,벤처기업보다 일반

기업의 특허활동이 성장성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수익성에

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32)

다음으로,길상철 등(2008)은 국내 금속기업을 대상으로 특허경영이 경

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는데,금속기업에서 특허경영이 활

발하게 이루어질수록 기업의 노동생산성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33)

또한,홍석재(2008)는 IT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혁신활동과 기업성과에

28)김선우 외 1인,「국내 화학기업의 특허활동과 기업성과간의 관계 연구」,『한국기술

혁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35호』,한국기술혁신학회,2003,p.400

29)연태훈,「KDI정책연구 :특허의 가치에 대한 시장의 평가」,『한국개발연구 제26권

2호』,한국개발연구원,2004,pp.87-95

30)김성호 외 2인,「특허지표를 활용한 특허경영성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지식연구

제3권 1호』,명지대학교 금융지식연구소,2005,p.123

31)박선영 외 2인,「특허분석을 통한 기술혁신과 기업성과의 관계분석」,『기술혁신학회

지 제9권 1호』,한국기술혁신학회,2006,p.19

32)이기환 외 1인,「특허활동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벤처기업 대 일반기업」,『기

술혁신연구 제14권 1호』,기술경영경제학회,2006,pp.92-94

33)길상철 외 1인,「특허경영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내 금속기업 중

심으로」,『기술혁신학회지 제11권 2호』,한국기술혁신학회,2008,p.186



-20-

대해 연구한 결과 특허출원수와 특허등록수가 증가할수록 기업의 성장성

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지식재산전담자를 보유하는 것과 지식재

산권 교육의 정기적인 실시를 하는 것이 기업의 성장성 향상에 도움이 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34)

끝으로,임지연 등(2011)은 특허지표가 기업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무

형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공동 발명자 수와 패밀리 크기는 무

형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피인용특허수와 기술력도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피인용 가중 특허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기술범위와 상대적 특허점유율도 무형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35)

2)특허지표와 주요특허 선별에 관한 연구

최근에는 특허정보를 활용하여 융합기술을 도출하는 방법이나 유망기술

을 도출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들이 행해지고 있다.그러나,특허지표를 통

한 핵심특허 도출방법 및 이러한 방법의 타당성에 대한 실증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용희(2011)의 유효 특허 선별을 위한 요인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특

허정보로부터 대리인수,외국참조문헌수,도면페이지수,도면개수,청구항

수,독립항수,인용한 특허수,비특허 문헌수,발명자수,출원인수 등 17개

의 지표를 변수로 선정하여 이들 17개의 변수가 핵심특허를 판별하는데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36)동 연구를 통해 17개의 변

수 중 독립항수,발명자수,출원인수,우선권특허수,패밀리사이즈개수,

UPC개수 및 보정후 피인용횟수 등 7개 변수가 핵심특허를 판별하는데 영

향력이 있는 변수로 채택되었다.37)그러나 동 연구에서는 인용한 특허수,

34)홍석재,「기술혁신활동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IT벤처기업 중심으로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석사논문,2008,p.26

35)임지연 외 2인,「특허지표와 기업 성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경영과학 제28권

2호』,한국경영과학회,2011,pp.70-71

36)김용희,「유효 특허 선별을 위한 요인에 대한 연구」,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2011.p.36

37)김용희,위의 논문,p.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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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C개수,피인용특허수 등 미국특허에서만 추출이 가능한 특허지표를 변

수로 선정함에 따라 미국 이외의 특허데이터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으

며,표준특허 집단과 유사기술군 특허 집단간 비교를 통해 설명력이 있는

지표를 채택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특허 외에도 적용 가능한 특허지표를 변수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실제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개별 특허를

점수화하여 핵심특허를 선별한 기존 분석데이터에 특허지표를 활용한 방

법을 적용하여 분석을 함으로써 특허지표를 통한 핵심특허 추출의 타당성

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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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모형 및 가설 설정

제 1절 연구모형

특허지표의 설계 또는 특허지표 분석을 통한 기업의 성과,기술의 가치

평가,기술파급효과 등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다수 수행되어 왔다.그러나,

전문가의 정성적인 검토를 통해 도출된 핵심특허와 특허지표 분석을 통한

핵심특허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행해진 바가 없다.

본 연구는 특허의 서지정보 중 중요한 지표를 선정하고 이에 따른 특허

지표를 통한 scoring을 전문가가 바라본 scoring과 상호 비교하여,본 연

구에서 제시하는 특허지표의 타당성을 입증하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의 scoring값이 특허지표 분석에 의한

scoring값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의 여부와,특허지표 중 전문가 scoring값

에 유의한 지표가 무엇이며,지표들간의 설명력의 차이가 유의한지를 규명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검증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시장적,경제적,

법률적,기술적 측면을 고려하여 6가지 특허지표를 제시하고,이에 따른

연구모형을 <그림 3-1>과 같이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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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연구모형

본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특허지표를 활용한 scoring과 전문가가

검토한 scoring간의 상호 연관성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선형 회귀모형에

따라 수식을 작성하였다.먼저,전문가와 특허지표의 관계식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식(1)과 같다.

 ≒  ---------------------------------------------(1)

  전문가 
  특허지표  모든지표의합 

6가지 특허지표에 대한 관계식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식(2-1)∼식(2-6)과 같다.

    -------------------------------------(2-1)

  주요국패밀리지표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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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2)

  패밀리국가수지표값

    -------------------------------------(2-3)

  대리인유무지표값

    -------------------------------------(2-4)

  우선권개수지표값

    -------------------------------------(2-5)

  특허상태지표값

    -------------------------------------(2-6)

  발명자수지표값

다음으로,6개 특허지표의 합계값에 대한 관계식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식(3)과 같다.

    ---------------------------------------(3)

  개특허지표합계값

한편,평가관점에 대한 관계식을 수식으로 표현하면,시장적 측면의 관

계식은 식(4-1)과 같다.

  ′ ″-------------------------------(4-1)

  주요국패밀리지표값

  패밀리국가수지표값

또한,경제적 측면의 관계식은 식(4-2)와 같으며,법률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의 관계식은 상기 식(2-5)및 식(2-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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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2)

  대리인유무지표값

  우선권개수지표값

다음으로,모든 특허지표의 합에 의한 관계식은 식(5)와 같다.

  ′  ′  ′  ′ ′ ′ -------------

(5)

  주요국패밀리지표값  패밀리국가수지표값

  대리인유무지표값   우선권개수지표값

  특허상태지표값   발명자수지표값

따라서,상기 표현된 식(1)과 식(2-1)∼식(5)에 대해 식(6-1)∼식(6-10)

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 -------------------------------------(6-1)

 ≒ -------------------------------------(6-2)

 ≒ -------------------------------------(6-3)

 ≒ -------------------------------------(6-4)

 ≒ -------------------------------------(6-5)

 ≒ -------------------------------------(6-6)

 ≒ -------------------------------------(6-7)

 ≒′″ -------------------------------(6-8)

 ≒′″ -------------------------------(6-9)

 ≒′  ′  ′  ′ ′ ′ -----------

(6-10)

  주요국패밀리지표값  패밀리국가수지표값

  대리인유무지표값   우선권개수지표값

  특허상태지표값   발명자수지표값

  개특허지표합계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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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연구가설

본 연구의 가설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단순 선형 회귀모형

을 사용하는 개별 특허지표 및 특허지표의 전체합과 전문가 scoring의 관

계에 따른 가설은 가설 1∼가설 7과 같다.

가설 1:주요 4개국으로 출원한 특허일수록 전문가 scoring이 높아질 것

이다.

가설 2:다양한 국가로 출원한 특허일수록 전문가 scoring이 높아질 것

이다.

가설 3:대리인을 지정한 특허일수록 전문가 scoring이 높아질 것이다.

가설 4:우선권 지정이 많은 특허일수록 전문가 scoring이 높아질 것이

다.

가설 5:조기공개 또는 조기등록한 특허일수록 전문가 scoring이 높아질

것이다.

가설 6:발명자가 많은 특허일수록 전문가 scoring이 높아질 것이다.

가설 7:6가지 특허지표의 합이 높을수록 전문가 scoring이 높아질 것이

다.

다음으로,다중 선형 회귀모형을 사용하는 시장적 측면의 지표,경제적

측면의 지표,4가지 측면의 지표 모두와 전문가 scoring의 관계에 따른 가

설은 가설 8∼가설 10과 같다.

가설 8:시장적 요인들의 점수가 높을수록 전문가 scoring이 높아질 것

이다.

가설 9:경제적 요인들의 점수가 높을수록 전문가 scoring이 높아질 것

이다.

가설 10:시장적,경제적,법적,기술적 요인들의 점수가 높을수록 전문

가 scoring이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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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관점 특허지표 조작적 정의

시장적 측면

주요4국

패밀리

▪패밀리국가 중 주요국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여 한

국,미국,일본,유럽 4개국 모두인 경우 만점

▪주요국에 모두 출원한 경우 그만큼 기술적 우수성,시

장지배력을 가질 수 있어 의미가 있는 것으로 봄

패밀리

국가수

▪패밀리 국가수에 대한 지표로,관심시장의 수가 어느

정도인지,주요4국 이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

경제적 측면

대리인

유무

▪대리인 정보에 관한 지표로,대리인 선임 시 그만큼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경제적 측면의 의미를 가짐

▪부가적으로 대리인 선임 시 개인 출원에 비해 명세서

작성의 완성도도 높아지며,보정 등 중간서류 비용 감

소 효과 기대

우선권

개수

▪우선권 정보에 관한 지표로,다수의 선출원 발명을

기초로 이들 발명을 포함하는 후출원을 할 경우 그만

큼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음

▪우선권 제도를 활용한 경우,발명에 대해 빠른 권리화

가 가능(즉,선출원의 지위를 가짐)하고,특허 판단시

출원시점을 선출원일로 소급적용하므로 특허기간이 연

장되는 효과가 있음

법률적 측면 특허상태

▪특허상태에 관한 지표로,공개(조기공개,일반공개),등

록(조기등록,일반등록),소멸 등으로 구분하여 점수화

▪조기공개 등의 제도 활용 및 권리상태의 관점에서 법

률적 의미를 지님

기술적 측면 발명자 수

▪발명자수에 관한 지표로,발명자수가 많을수록 발명의

정확성과 충실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며 지속적인 발

전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봄

제 3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전문가 scoring값과의 비교를 위해 활용할 특허지표는 특

허정보에서 시장적 측면,경제적 측면,법률적 측면,기술적 측면을 고려하

여 선정하였으며,이들의 조작적 정의는 아래의 [표 3-1]과 같다.

[표 3-1]분석대상 특허지표 및 변수의 조작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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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실증분석 및 가설검증

제 1절 실증자료의 구축

본 연구는 특허지표를 활용한 scoring과 전문가 검토에 의한 scoring간

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한 것으로,전문가 검토를 통해 특허 건별 scoring

이 부여된 데이터가 분석대상 데이터로서 필요하다.이에 한국산업기술재

단에서 발주한 2007년도 “부품소재로드맵”사업 중 평판 디스플레이 분야

의 기 분석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였다.사업 수행 당시 핵심특허 선별을

위해 산‧학‧연 10여명의 전문가가 부여한 중요도 점수를 그대로 활용하였

으며,평판 디스플레이 분야의 세부기술에 관한 한국,미국,일본,유럽특

허를 포함하여 총 1,137건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표 4-1]분석대상 데이터 예시

No v_1 P_FAM_1 P_fam_w P_rep P_Pri P_EAR P_INV

1 4 1.5 0.00 0.50 1.00 1 1.5

2 5 1.5 0.00 0.50 1.00 1 1.5

3 4 4 0.50 0.50 1.00 1 1.0

4 6 3.5 0.50 1.50 3.00 3.5 1.5

5 6 3.5 0.50 1.50 3.00 2.5 1.0

6 4 1.5 0.00 0.50 1.00 1 0.5

7 3 1.5 0.00 0.50 1.00 1 0.5

8 6 3.5 0.50 1.50 3.00 3.5 1.0

9 6 1.5 0.00 0.50 1.00 1 1.0

10 4 5 0.50 0.50 3.00 2 1.5

11 4 5 0.50 1.50 3.00 3.5 1.5

12 4 5 0.50 1.50 3.00 3.5 1.5

13 4 5 0.50 1.50 3.00 3.5 1.5

14 3 1.5 0.00 0.50 1.00 1 0.5

15 6 1.5 0.00 0.50 1.00 1 0.5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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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대상 데이터 리스트의 일례는 [표 4-1]과 같으며, 전문가

scoring(v_1)과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6개 특허지표(주요4국 패밀

리(P_FAM_1),패밀리 국가수(P_fam_w),대리인 유무(P_rep),우선권 개

수(P_Pri),특허상태(P_EAR),발명자 수(P_INV))에 대한 scoring이 나타나

있다.

제 2절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기 분석 특허데이터를 토대로 통계프로그램인 SAS를 활

용하여 각 변수에 대한 기초통계량을 도출하고,회귀분석에 앞서 변수간의

상관도 분석을 실시한 뒤,회귀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였다.우선,단순

선형 회귀모형을 통해 각각의 6가지 특허지표 및 특허지표의 합계값과 전

문가 scoring의 관계를 분석하고,다음으로 다중 선형 회귀모형을 통해 복

수의 특허지표와 전문가 scoring의 관계를 분석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제 3절 가설검증 및 결과 해석

1.기술통계 분석

본 연구에서 활용한 데이터는 평판 디스플레이 분야 총 1,137건으로,가

설검증에 앞서 기초통계량 및 특성을 나타낸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하기

[표 4-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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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

변수명 의미 평균값 표준편차

v_1 전문가 scoring 2.76 1.46

P_FAM_1 주요4국 패밀리 2.79 1.61

P_fam_w 패밀리 국가수 0.22 0.25

P_rep 대리인 유무 0.91 0.49

P_Pri 우선권 개수 1.48 0.69

P_EAR 특허상태 1.97 1.03

P_INV 발명자 수 1.10 0.42

2.상관관계 분석

6가지 특허지표가  를 잘 설명해 주는지 상관계수를 통해 살펴본 결

과는 [표 4-3]과 같다.

[표 4-3]상관관계 분석 결과

전문가
scoring

주요4국
패밀리

패밀리
국가수

대리인
유무

우선권
개수 특허상태 발명자 수

전문가
scoring 1

0.14614
***
0.14846

***
0.24916

***
0.12151

***
0.12141

***
0.09628

**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2

주요4국
패밀리

0.14614
***

1
0.86565

***
0.44592

***
0.62923

***
0.47654

***
0.16259

***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패밀리
국가수

0.14846
***
0.86565

***

1
0.4479

***
0.60993

***
0.49123

***
0.14092

***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대리인
유무

0.24916
***
0.44592

***
0.4479

***

1
0.41951

***
0.46156

***
0.13742

***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우선권
개수

0.12151*** 0.62923*** 0.60993*** 0.41951***

1
0.37403*** 0.1949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특허상태
0.12141

***
0.47654

***
0.49123

***
0.46156

***
0.37403

***

1
0.15123

***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발명자 수
0.09628

**
0.16259

***
0.14092

***
0.13742

***
0.19491

***
0.15123

***

1
0.0012 <.0001 <.0001 <.0001 <.0001 <.0001

*:p<.05,**:p<.01,***:p<.001,N=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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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scoring과 각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주요4국 패밀리,

패밀리 국가수,대리인 유무,우선권 개수,특허상태는 0.1% 유의수준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발명자 수와는 1% 유의수준에서 양

(+)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즉,본 연구에서 선정한 6개의 특허지표는

전문가 scoring에 모두 양(+)의 영향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값

이 증가할수록 전문가 scoring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6개 특허지표들 간에도 모두 0.1% 유의수준에서 양(+)의 상관관계

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회귀분석 결과

1)주요4국 패밀리와 전문가 scoring의 회귀분석 결과

주요 4개국으로 출원한 특허일수록 전문가 scoring이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 1의 검증을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의 [표 4-4]와 같이 나

타났다.가설 1에 대한 모형의 검증 결과,유의확률이 0.0001미만으로 유

의수준 0.05에서 모형이 타당함을 알 수 있고,이 모형의 수정된 결정계수

는 0.0205로 나타났다.

[표 4-4]주요4국 패밀리와 전문가 scoring의 회귀분석 결과

-분산분석 -

모형 자유도 제곱합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선형회귀분석 1 51.55173 51.55173 24.77 <.0001
***

잔차 1135 2362.33218 2.08135

*:p<.05,**:p<.01,***:p<.001

-계수추정 -

모형 계수 표준오차 t 유의확률

(상수) 2.39315 0.08567 27.93 <.0001
***

주요4국 패밀리 0.13255 0.02663 4.98 <.0001***

*:p<.05,**:p<.01,***:p<.001



-32-

계수추정 결과 다음과 같은 회귀식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scoring=2.39315+0.13255×주요4국 패밀리

주요4국 패밀리는 전문가 scoring과 통계적으로 유의(B=.13255,

p<.0001)한 관련성이 있으며,주요4국 패밀리가 증가하면 전문가 scoring

이 증가하는 양(+)의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2)패밀리 국가수와 전문가 scoring의 회귀분석 결과

다양한 국가로 출원한 특허일수록 전문가 scoring이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 2의 검증을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의 [표 4-5]와 같이 나

타났다.가설 2에 대한 모형의 검증 결과,유의확률이 0.0001미만으로 유

의수준 0.05에서 모형이 타당함을 알 수 있고,이 모형의 수정된 결정계수

는 0.0212로 나타났다.

[표 4-5]패밀리 국가수와 전문가 scoring의 회귀분석 결과

-분산분석 -

모형 자유도 제곱합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선형회귀분석 1 53.20375 53.20375 25.58 <.0001
***

잔차 1135 2360.68015 2.07989

*:p<.05,**:p<.01,***:p<.001

-계수추정 -

모형 계수 표준오차 t 유의확률

(상수) 2.56709 0.05764 44.54 <.0001
***

패밀리 국가수 0.86973 0.17196 5.06 <.0001
***

*:p<.05,**:p<.01,***:p<.001

계수추정 결과 다음과 같은 회귀식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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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scoring=2.56709+0.86973×패밀리 국가수

패밀리 국가수는 전문가 scoring과 통계적으로 유의(B=.86973,p<.0001)

한 관련성이 있으며,패밀리 국가수가 증가하면 전문가 scoring이 증가하

는 양(+)의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3)대리인 유무와 전문가 scoring의 회귀분석 결과

대리인을 지정한 특허일수록 전문가 scoring이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 3

의 검증을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의 [표 4-6]과 같이 나타났

다.가설 3에 대한 모형의 검증 결과,유의확률이 0.0001미만으로 유의수

준 0.05에서 모형이 타당함을 알 수 있고,이 모형의 수정된 결정계수는

0.0613으로 나타났다.

[표 4-6]대리인 유무와 전문가 scoring의 회귀분석 결과

-분산분석 -

모형 자유도 제곱합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선형회귀분석 1 149.84979 149.84979 75.12 <.0001
***

잔차 1135 2264.03411 1.99474

*:p<.05,**:p<.01,***:p<.001

-계수추정 -

모형 계수 표준오차 t 유의확률

(상수) 2.09005 0.08817 23.70 <.0001
***

대리인 유무 0.73769 0.08511 8.67 <.0001
***

*:p<.05,**:p<.01,***:p<.001

계수추정 결과 다음과 같은 회귀식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scoring=2.09005+0.73769×대리인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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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유무는 전문가 scoring과 통계적으로 유의(B=.73769,p<.0001)한

관련성이 있으며,대리인 유무가 증가하면 전문가 scoring이 증가하는 양

(+)의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4)우선권 개수와 전문가 scoring의 회귀분석 결과

우선권 지정이 많은 특허일수록 전문가 scoring이 높아질 것이라는 가

설 4의 검증을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의 [표 4-7]과 같이 나타

났다.가설 4에 대한 모형의 검증 결과,유의확률이 0.0001미만으로 유의

수준 0.05에서 모형이 타당함을 알 수 있고,이 모형의 수정된 결정계수는

0.0139로 나타났다.

[표 4-7]우선권 개수와 전문가 scoring의 회귀분석 결과

-분산분석 -

모형 자유도 제곱합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선형회귀분석 1 35.64085 35.64085 17.01 <.0001
***

잔차 1135 2378.24306 2.09537

*:p<.05,**:p<.01,***:p<.001

-계수추정 -

모형 계수 표준오차 t 유의확률

(상수) 2.38581 0.10093 23.64 <.0001
***

우선권 개수 0.25511 0.06186 4.12 <.0001
***

*:p<.05,**:p<.01,***:p<.001

계수추정 결과 다음과 같은 회귀식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scoring=2.38581+0.25511×우선권 개수

우선권 개수는 전문가 scoring과 통계적으로 유의(B=.25511,p<.0001)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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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성이 있으며,우선권 개수가 증가하면 전문가 scoring이 증가하는 양

(+)의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5)특허상태와 전문가 scoring의 회귀분석 결과

조기공개 또는 조기등록한 특허일수록 전문가 scoring이 높아질 것이라

는 가설 5의 검증을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의 [표 4-8]과 같이

나타났다.가설 5에 대한 모형의 검증 결과,유의확률이 0.0001미만으로

유의수준 0.05에서 모형이 타당함을 알 수 있고,이 모형의 수정된 결정계

수는 0.0139로 나타났다.

[표 4-8]특허상태와 전문가 scoring의 회귀분석 결과

-분산분석 -

모형 자유도 제곱합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선형회귀분석 1 35.57937 35.57937 16.98 <.0001
***

잔차 1135 2378.30453 2.09542

*:p<.05,**:p<.01,***:p<.001

-계수추정 -

모형 계수 표준오차 t 유의확률

(상수) 2.42438 0.09261 26.18 <.0001
***

특허상태 0.17145 0.04161 4.12 <.0001
***

*:p<.05,**:p<.01,***:p<.001

계수추정 결과 다음과 같은 회귀식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scoring=2.42438+0.17145×특허상태

특허상태는 전문가 scoring과 통계적으로 유의(B=.17145,p<.0001)한 관

련성이 있으며,특허상태가 증가하면 전문가 scoring이 증가하는 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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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6)발명자 수와 전문가 scoring의 회귀분석 결과

발명자가 많은 특허일수록 전문가 scoring이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 6의

검증을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의 [표 4-9]와 같이 나타났다.

가설 6에 대한 모형의 검증 결과,유의확률이 0.0012로 유의수준 0.05에서

모형이 타당함을 알 수 있고,이 모형의 수정된 결정계수는 0.0084로 나타

났다.

[표 4-9]발명자 수와 전문가 scoring의 회귀분석 결과

-분산분석 -

모형 자유도 제곱합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선형회귀분석 1 22.37406 22.37406 10.62 0.0012
*

잔차 1135 2391.50985 2.10706

*:p<.05,**:p<.01,***:p<.001

-계수추정 -

모형 계수 표준오차 t 유의확률

(상수) 2.39822 0.11980 20.02 <.0001
**

발명자 수 0.33112 0.10161 3.26 0.0012
**

*:p<.05,**:p<.01,***:p<.001

계수추정 결과 다음과 같은 회귀식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scoring=2.39822+0.33112×발명자 수

발명자 수는 전문가 scoring과 통계적으로 유의(B=.33112,p=.0012)한 관

련성이 있으며,발명자 수가 증가하면 전문가 scoring이 증가하는 양(+)의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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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특허지표의 전체합과 전문가 scoring의 회귀분석 결과

6가지 특허지표의 합이 높을수록 전문가 scoring이 높아질 것이라는 가

설 7의 검증을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의 [표 4-10]과 같이 나

타났다.가설 7에 대한 모형의 검증 결과,유의확률이 0.0001미만으로 유

의수준 0.05에서 모형이 타당함을 알 수 있고,이 모형의 수정된 결정계수

는 0.0356으로 나타났다.

[표 4-10]특허지표의 전체합과 전문가 scoring의 회귀분석 결과

-분산분석 -

모형 자유도 제곱합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선형회귀분석 1 87.94056 87.94056 42.91 <.0001
***

잔차 1135 2325.94334 2.04929

*:p<.05,**:p<.01,***:p<.001

-계수추정 -

모형 계수 표준오차 t 유의확률

(상수) 2.06493 0.11464 18.01 <.0001
***

특허지표 전체합 0.08234 0.01257 6.55 <.0001
***

*:p<.05,**:p<.01,***:p<.001

계수추정 결과 다음과 같은 회귀식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scoring=2.06493+0.08234×특허지표 전체합

특허지표 전체합은 전문가 scoring과 통계적으로 유의(B=.08234,

p<.0001)한 관련성이 있으며,특허지표 전체합이 증가하면 전문가 scoring

이 증가하는 양(+)의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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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장적 측면 특허지표와 전문가 scoring의 회귀분석 결과

시장적 요인들의 점수가 높을수록 전문가 scoring이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 8의 검증을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의 [표 4-11]과

같이 나타났다.가설 8에 대한 모형의 검증 결과,유의확률이 0.0001미만

으로 유의수준 0.05에서 분석모형은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며,이 모형의

수정된 결정계수는 0.0216으로 나타났다.

[표 4-11]시장적 측면 특허지표와 전문가 scoring의 회귀분석 결과

-분산분석 -

모형 자유도 제곱합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선형회귀분석 2 56.19463 28.09731 13.51 <.0001
***

잔차 1134 2357.68928 2.07909

*:p<.05,**:p<.01,***:p<.001

-계수추정 -

모형 계수 표준오차 t 유의확률 VIF

(상수) 2.46950 0.09971 24.77 <.0001
***

0

주요4국 패밀리 0.06377 0.05317 1.20 0.2306
***

3.98958

패밀리 국가수 0.51318 0.34341 1.49 0.1354
***

3.98958

*:p<.05,**:p<.01,***:p<.001

계수추정 결과 시장적 측면 특허지표들과 전문가 scoring간의 관계에

서 주요4국 패밀리의 유의확률 p=0.2306,패밀리 국가수의 유의확률

p=0.1354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9)경제적 측면 특허지표와 전문가 scoring의 회귀분석 결과

경제적 요인들의 점수가 높을수록 전문가 scoring이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 9의 검증을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의 [표 4-12]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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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분석 -

모형 자유도 제곱합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선형회귀분석 2 150.69523 75.34761 37.75 <.0001
***

잔차 1134 2263.18868 1.99576

*:p<.05,**:p<.01,***:p<.001

-계수추정 -

모형 계수 표준오차 t 유의확률 VIF

(상수) 2.04948 0.10800 18.98 <.0001
***

0

우선권 개수 0.04328 0.06650 0.65 0.5153
***

1.21357

대리인 유무 0.71208 0.09378 7.59 <.0001
***

1.21357

*:p<.05,**:p<.01,***:p<.001

같이 나타났다.가설 9에 대한 모형의 검증 결과,유의확률이 0.0001미만

으로 유의수준 0.05에서 모형이 타당함을 알 수 있고,이 모형의 수정된

결정계수는 0.0608로 나타났다.

[표 4-12]경제적 측면 지표와 전문가 scoring의 회귀분석 결과

계수추정 결과 경제적 측면 특허지표들과 전문가 scoring간의 관계에

서 우선권 개수는 유의확률 p=.515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나

타나지 않았으며,대리인 유무는 유의확률 p<.0001으로 전문가 scoring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scoring=2.04948+0.71208×대리인 유무

즉,상기와 같은 회귀식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경제적 측면 특

허지표 중 대리인 유무만이 전문가 scoring에 양(+)의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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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분석 -

모형 자유도 제곱합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선형회귀분석 6 163.18321 27.19720 13.65 <.0001
***

잔차 1130 2250.70070 1.99177

*:p<.05,**:p<.01,***:p<.001

-계수추정 -

모형 계수 표준오차 t 유의확률 VIF

(상수) 1.90706 0.15918 11.98 <.0001
***

0

주요4국 패밀리 0.01502 0.05419 0.28 0.7817
***

4.32595

패밀리 국가수 0.23364 0.34651 0.67 0.5003
***

4.23995

우선권 개수 -0.03286 0.08054 -0.41 0.6833
***

1.78371

대리인 유무 0.67810 0.10200 6.65 <.0001
***

1.43826

특허상태 -0.02159 0.04928 -0.44 0.6614
***

1.47559

발명자 수 0.21272 0.10124 2.10 0.0358
***

1.05014

*:p<.05,**:p<.01,***:p<.001

10)시장적,경제적,법적,기술적측면특허지표와전문가scoring의회귀분석결과

시장적,경제적,법적,기술적 요인들의 점수가 높을수록 전문가 scoring

이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 10의 검증을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의 [표 4-13]과 같이 나타났다.가설 10에 대한 모형의 검증 결과,유

의확률이 0.0001미만으로 유의수준 0.05에서 모형이 타당함을 알 수 있고,

이 모형의 수정된 결정계수는 0.0627로 나타났다.

[표4-13]시장적,경제적,법적,기술적측면특허지표와전문가scoring의회귀분석결과

계수추정 결과 시장적,경제적,법적,기술적 측면의 각 지표들과 전문가

scoring간의 관계에서 주요4국 패밀리의 유의확률 p=0.7817,패밀리 국가

수의 유의확률 p=0.5003,우선권 개수의 유의확률 p=0.6833,특허상태의 유

의확률 p=0.6614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그

러나 대리인 유무는 유의확률 p<0.0001 이고 발명자 수는 유의확률

p=0.0358로 전문가 scoring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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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전문가 scoring=1.90706+0.67810×대리인 유무 +0.21272×발명자 수

즉,상기와 같은 회귀식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대리인 유무와

발명자 수가 증가하면 전문가 scoring이 증가하는 양(+)의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4.가설검증 결과 요약

본 연구의 회귀분석 결과를 통해 가설을 검증해 보면,각각의 개별 특허

지표인 주요4국 패밀리,패밀리 국가수,우선권 개수,대리인 유무,특허상

태,발명자 수는 유의수준 0.05에서 전문가 scoring에 양(+)의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개별 특허지표 전체합도 전문가 scoring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장적 측면의 특허지표들과 전문가 scoring의 관계에서는 통계

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며,경제적 측면의 특허지표들과

전문가 scoring의 관계에서는 대리인 유무가 유의확률 p<.0001로 전문가

scoring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시장적 측면,경제적 측면,법적 측면,기술적 측면의 특허지표

들과 전문가 scoring의 관계에서는 대리인 유무와 발명자 수의 유의확률

이 각각 p<.0001,p=.0358로 전문가 scoring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가설검증의 결과 요약을 다음의 [표 4-14]에 나타내었다.개별 특허지표

와 전문가 scoring의 관계에 대한 가설 1∼가설 6과 특허지표 전체합과

전문가 scoring의 관계에 대한 가설 7은 채택되었다.그러나 시장적 측면

특허지표들과 전문가 scoring의 관계에 대한 가설 8은 기각되었으며,경제

적 측면 특허지표들과 전문가 scoring의 관계에 대한 가설 9와,시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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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가설 검증결과 비고

가설 1
주요 4개국으로 출원한 특허일수록 전문가

scoring이 높아질 것이다.
B=.13255,p<.0001 채택

가설 2
다양한 국가로 출원한 특허일수록 전문가

scoring이 높아질 것이다.
B=.86973,p<.0001 채택

가설 3
대리인을 지정한 특허일수록 전문가 scoring이

높아질 것이다.
B=.73769,p<.0001 채택

가설 4
우선권 지정이 많은 특허일수록 전문가 scoring

이 높아질 것이다.
B=.25511,p<.0001 채택

가설 5
조기공개 또는 조기등록한 특허일수록 전문가

scoring이 높아질 것이다.
B=.17145,p<.0001 채택

가설 6
발명자가 많은 특허일수록 전문가 scoring이 높

아질 것이다.
B=.33112,p=.0012 채택

가설 7
6가지 특허지표의 합이 높을수록 전문가 scoring

이 높아질 것이다.
B=.08234,p<.0001 채택

가설 8
시장적 요인들의 점수가 높을수록 전문가

scoring이 높아질 것이다.

B=.06377,p=.2306

B=.51318,p=.1354
기각

가설 9
경제적 요인들의 점수가 높을수록 전문가

scoring이 높아질 것이다.

B=.04328,p=.5153

B=.71208,p<.0001

부분

채택

가설 10
시장적,경제적,법적,기술적 요인들의 점수가

높을수록 전문가 scoring이 높아질 것이다.

B=.01502,p=.7817

B=.23364,p=.5003

B=-0.03286,p=.6833

B=.67810,p<.0001

B=-0.02159,p=.6614

B=.21272,p=.0358

부분

채택

경제적,법적,기술적 측면 특허지표들과 전문가 scoring의 관계에 대한

가설 10은 부분 채택되었다.

[표 4-14]가설검증 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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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 론

제 1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특허분석에서 핵심특허 선별 시 특허지표를 활용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특허의 서지정보를 활용하여 핵심특허를 선별해 분석하는 것

이 적절한 지에 대해 연구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특허의 서지정보 중 시장적,경제적,법적,기

술적 측면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6가지 특허지표(주요4국 패밀리,패밀

리 국가수,대리인 유무,우선권 개수,특허상태,발명자 수)를 선정하였다.

그리고,실제 전문가 검토를 통해 부여된 전문가 scoring이 있는 특허데이

터에 6개 특허지표를 기반으로 한 특허지표 scoring을 적용하여 이들 간

의 관계를 연구하였다.이를 통해 전문가의 scoring값이 특허지표에 의한

scoring값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그리고 6개 특허지표 중 전문가 scoring

값에 유의한 지표가 무엇인지를 도출하였다.

6개의 특허지표에 대해 전문가 scoring과의 관계를 회귀분석을 통해 살

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개별 지표 및 지표 전체의 합은 전문가 scoring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시장적 측면의 2개 지표(주요4국 패밀리,패밀리 국가수)와 전문가

scoring과의 관계에서는 유의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셋째,경제적 측면의 2개 지표(대리인 유무,우선권 개수)와 전문가

scoring의 관계에서는 대리인 유무만이 유의한 결과가 나왔다.

끝으로,4가지 측면의 6개 지표와 전문가 scoring간의 관계에서는 대리

인 유무와 발명자 수 2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일반적으로 특허의 서지사항 중 패밀리 정보나 특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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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가 중요한 것으로 생각돼 왔으나 실제 전문가 scoring과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결과가 도출된 특허지표는 대리인 유무 및 발명자 수로 나타났다.

즉,각 지표 단독으로는 전문가 scoring과 유의성을 가지나 여러 지표를

동시에 고려했을 때는 대리인 유무와 발명자 수가 전문가 scoring에 대해

영향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또한,핵심특허 선별 시 특허지표를 활용

함으로써 선별이 용이해지고,선별된 핵심특허에 대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또한,본 연구에서 선정한 6개 특허지표는 국가별

특허데이터에 관계없이 도출할 수 있는 지표들로서 실제 적용시 국가별

데이터에 제한이 없는 점에서 그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제 2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과제

1.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 데이터가 평판 디스플레이 분야로 한정되었으

며,최근 데이터가 반영되지 않은 과거 데이터라는 한계점이 있었다.

또한,여러 특허지표 가운데 6개 지표에 대해서만 분석을 행하였으므로

유의한 결과가 도출된 경우에도 변수에 대한 설명력이 높지는 않았다.이

는 그만큼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이며,다른 지표에

대해서 추가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완성도 있는 결과가 도출될 것이

다.

끝으로,본 연구에서는 6개 지표 및 이들 지표의 선형적인 합에 대해 전

문가 scoring과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나,지표들 간의 가중치에 대해서는

이번 연구에서 고려하지 않았다.

2.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에서는 평판 디스플레이 분야의 특허데이터를 근거로 분석을 행

하였으나,다른 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가 추가로 이루어진다면 보다 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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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특허지표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다양한 지표를 적용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연구결과에 대한 신뢰성,일반화 적용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AHP법을 적용한 전문가집단 설문이나 FGI(표적집단면접법)를 통

해 특허지표에 대해 가중치를 설정하고,가중치가 적용된 특허지표에 의한

scoring과 전문가 scoring을 비교한다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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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ctualProofStudyonSelectingKeyPatentsbased

onPatentIndex

Kwon,Jeong-do

MajorinTechnologyStrategy

Dept.ofConvergenceTechnology

GraduateSchoolofKnowledge

ServiceConsu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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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theknowledge-based age,the21century becomesmoreand

moreimportanttocreate,accumulateandutilizeknowledge.Forthis

reason,manystudiestoanalyzethemanagementperformanceorvalue

ofcompaniesusingPatentInformationortoresearchonPatentIndex

drawnfrom PatentInformationarebeing carriedout.However,few

studieshavebeenconductedtofindouttherelationshipbetweenkey

patents formulated through expert examining and key patents

formulatedthroughusingPatentIndex.

So,thisstudycross-correlatedthetwo"scorings"ofPatentIndex

andexpertperceptions,afterselecting significantPatentIndex.This

studyalsoinvestigateswhetherthepresentedmethod,PatentIndexis

appropriateanduse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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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hisstudy,fourkeynations'familypatents,thenumberofnations

offamilypatents,thenumberofpriorities,existenceofanattorney,

statusofpatentsandthenumberofinventorsareselectedasPatent

Index.As a result,the sum ofeach PatentIndex & the indices

statisticallyrelatedto"expertscoring."But,thetwoindicesofmarket

aspectisnotrelevantto"expertscoring."Also,intherelationbetween

thetwoindicesofeconomicalaspectand"expertscoring",existenceof

anattorneyisonlymeaningful.Andintherelationbetweenallofthe

sixPatentIndicesand"expertscoring",existenceofanattorneyand

thenumberofinventorsaremeaningful.

ThisstudyhasfoundthattherelationofPatentIndexand"expert

scoring"ismeaningful,sowhenselecting key patents,using Patent

Indexwouldguaranteereliability,objectivityandworkconven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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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ent,patentindex,keypa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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